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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

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

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

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차이

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

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4. 판 매  회 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3 년 9 월 13 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3 년 10 월 7 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

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 2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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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

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

접형] 

이 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

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중국포

커스 증권모투자신

탁[주식-재간접

형] 

100% 이하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신탁자산총액의 50%로 유지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

른 장기적인 이익 추구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등을 통해 

헷지하나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2) 비교지수 : MSCI China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

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위하여 MSCI China 100%를 비교지

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

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4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등을 통해 헷지 

합니다. 하지만, 하위 펀드의 표시통화와 동 펀드에서 투자하는 유가증권 통화와의 차이로 

인한 환위험은 존재하며,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

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

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

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

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서 보유한 채무증권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

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

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

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

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

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

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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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

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중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

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하나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

성 및 일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3.9.13 기준)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박수범 1985 대리 

- - 

- 연세대 경영학과 

- 해외조사 및 분석 3 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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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13 년 8 월 16 일, 단위 : %) 

17.10

-9.56

0.18

6.59

-1.95

9.10

-7.68
-5.39

1.32

6.53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차이나포커스해외증권자[주식-재간접형] 비교지수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540% 

판매회사보수 0.760% 

신탁업자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매 3 개월 

후급 

보수합계 1.368%  

기타비용주 1) 0.024%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392%  

총보수 및 비용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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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주 2) 

증권 거래비용주 3) 0.001%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경반경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

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3.8.16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

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와 Rebat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3.8.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

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비용 247,711  780,908  1,368,758 3,115,67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ᆞ비

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

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

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

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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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

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

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

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

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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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

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3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

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

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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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

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T+7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5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4일 T+8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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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7기 제6기 제5기 
항       목 

2013.08.16 2012.08.16 2011.08.16 

운용자산 13,206,652,619 14,433,624,818 19,854,562,498

  유가증권 13,076,496,990 14,290,117,585 19,658,791,716

  현금 및 예치금 40,155,629 15,507,233 1,770,782

  기타 운용자산 90,000,000 128,000,000 194,000,000

기타자산 173,623,140 129,565,830 199,233,646

자산총계 13,380,275,759 14,563,190,648 20,053,796,144

기타부채 175,404,625 131,068,790 203,699,638

부채총계 175,404,625 131,068,790 203,699,638

원본 14,819,604,995 18,967,184,001 23,593,652,161

이익조정금 -1,614,733,861 -4,535,062,143 -3,743,555,655

자본총계 13,204,871,134 14,432,121,858 19,850,096,506

운용수익 2,445,197,366 -1,525,925,594 1,712,812,227

  이자수익 3,701,001 5,474,040 7,571,430

  매매/평가차익(손) 2,441,492,437 -1,531,472,391 1,705,033,283

  기타수익 3,928 72,757 207,514

운용비용 192,886,445 230,945,622 385,899,198

  관련회사보수 191,702,980 229,630,230 384,323,958

  매매수수료 35,005 47,342 79,890

  기타비용 1,148,460 1,268,050 1,495,350

당기순이익 2,252,310,921 -1,756,871,216 1,326,9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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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7.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